
【별표 5】전문가 자문료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전문가 

등급

자문활동

세미나1) 강의2)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

수행기관 

선정 평가

연구진 

선정 심의

사업계획서

평가

중간/최종

보고서 평가

국외출장 

자문

발표 좌장 토론 1시간 초과 건당,최대 7건 1회 1회, 서면3) 1건 1건 1일

수석고문 70 50 35 40 30 6 30 10 30 40 40

특급
70 50 35 40 30 6 30 10 20 30 30

1급

2급 50 35 25 30 20 6 30 10 20 30 30

3급 40 30 20 20 15 6 30 10 20 30 30

4급 40 30 20 20 15 - - - - - -

5급 30 20 15 15 10 - - - - - -

1) 세미나의 성격ㆍ규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2) 최대 3시간까지 인정, 초과분은 1시간 초과시 시간당 금액을 의미

3) 연구진 선정 심의를 위한 대면 회의 시에는 자문료 대신 지침 제41조제3항에 따른 수당

지급

4) 기타 자문활동은 30만원 이내에서 자문의 성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지급

5) 세미나, 강의 및 대면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및 시외 경비는 실비로 지급


